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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도자료]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법원과 검찰의 윤석열 
불구속 및 비공개 재판으로 인한 인권침해 긴급진정 

날    짜  (총 4쪽) 2025-05-20

 

보  도  자 료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법원과 검찰의 윤석열 불구속 및 
비공개 재판으로 인한 인권침해 긴급진정  

- 비상계엄은 국제인권조약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 

- 윤석열 불구속과 내란공범 비공개재판은 정의에 반하는 
불처벌 

 

1.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2025. 5. 19.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보장의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윤석열의 불구속과 내란공범들에 대한 비공개재판이 정의에 반하는 
불처벌(impunity)로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긴급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는 독립전문가 조직으로 국제인권법에 기반하여 독립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성명발표, 혐의서한발송 등을 통해 전 세계의 인권침해 상황에 
개입합니다. 

2. 비상행동은 위 긴급진정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2024. 12. 3. 선포한 비상계엄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인권침해임을 
지적했습니다.  비상행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불처벌(impunity)를 금지하는 것이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하며, 법원이 2025. 3. 7. 윤석열을 구속취소하고 

4-1 

https://t.me/YOONOUT2025
https://x.com/yoonoutaction
https://www.instagram.com/yoonoutaction2025
http://www.youtube.com/@%EC%9C%A4%EC%84%9D%EC%97%B4%ED%87%B4%EC%A7%84%ED%96%89%EB%8F%99
https://litt.ly/yoonoutaction2025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윤석열을 석방하고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3. 또한 비상행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2. 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 관계자들에 대해 
비공개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국제인권기준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국가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진실을 공개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진실공개 의무는 
국가안보를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비상행동은 법원과 검찰에 의해 초래된 윤석열의 석방과 비공개 재판의 진행이 불처벌을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는 만큼 특별보고관들에게 공식 
성명 발표 및 서한발송 등을 통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비상행동은 
윤석열의 재구속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불처벌을 초래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임을 주장하며, 윤석열의 재구속과 비공개재판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끝. 

 

▣ 첨부자료 : 유엔 긴급진정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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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 유엔 긴급진정서 개요 

 

1. 진정인: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 특별절차: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보장의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3. 진정요지 
○ 12. 3.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터잡은 포고령은 중대한 인권침해  

■ ʻ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제7조), 
평등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14조), 사상, 의견, 표현의 
자유(제18조-제19조),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제21조), 노동자의 결사 및 
단결권(제22조)를 침해 

■ 영장없는 체포, 구금, 압수수색은 자의적 구금을 초래한 것으로 ʻ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 금지하는 
고문 등에 해당함 

○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불처벌은 금지됨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른 고문방지의무로부터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을 
금지해야할 국가의 의무가 도출됨 

■ ʻ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신장을 위한 원칙’, ʻ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 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및 배상의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 등 국제인권기준에서도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불처벌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의 불구속을 야기한 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을 조장하는 ʻ면책’에 해당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권력 앞에 법원과 검찰이 불처벌을 조장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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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관계자들의 재판을 비공개하는 것은 추상적인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다는 점, 공판을 
전면 비공개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의 
진실을 공개해야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임 

4. 특별절차에 요청한 사항 
○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 및 방치를 통한 불처벌에 대한 우려 표명 및 혐의서한 발송 
○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공개 재판 중단 및 재판공개를 촉구하는 공식성명 발표 및 

혐의서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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